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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경제 진단: 3高(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시대

□	1990년대 이후 고령화, 온라인 거래 확산 등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함께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

로 자리매김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GVC) 확충에 기반한 세계화가 진행되었음. 이러한 세계화로 공급

능력이 확대되고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임금이 안정되는 등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

음. 이는 곧 저금리 정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음

□	그러나 세계화로 동반 성장하던 세계 각국은 2017년 미·중 무역분쟁과 영국 EU 탈퇴 등 탈세계화

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균열되고 생산성 저하, 비용 상승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음. 여기에 

2020년 이후 COVID-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경제 전반의 수급에 왜곡이 발생

하였음. 특히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 정책 등은 자원과 식량

을 무기화하는 보호무역주의(자국 우선주의)를 심화시켰음

□	이는 지난 30년간 이어온 세계화를 분절시키며 새로운 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하게 하였음

[도표 1] 글로벌 경제구도 재편 과정: 탈세계화

*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라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 및 신흥국 다수의 중앙은행은 통화긴축(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고 있음

□	고물가-고금리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그동안 저물가 기반에 익숙했던 장기 경기 확장과 달리 경기 

수축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고 통화긴축으로의 전환은 경기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기 둔화도 문제지만 금융위기 및 코로나를 거치면서 증가된 과다한 유동성이 선진국에게는 정부부채 

증가로, 신흥국에게는 민간부채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했음. 향후 통화긴축에 따른 디레버리징 압력

이 커질 것이므로 민간부문의 부채 누증과 좀비기업에게는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됨

세계경제의 분절화 (탈세계화, 이념과 가치의 대립)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세계화 vs. 분절화

자국 우선주의 확산 (글로벌 협력 약화)

공급망(GVC) 재편, 식량과 자원 등 보호주의

지역 패권 다툼 심화

러시아의 유럽 조정, 중국의 아시아 영향력 확대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서방(우크라이나) vs. 러시아

미국 vs. 중국

한국 vs. 북한

글로벌 불확실성(리스크) 하의 경제주체들의 대응 전략

 Hot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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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글로벌 경제는 경기순환 측면에서 정점에서 하락(둔화)하는 국면을 지나 위축되는 상황(수축  

국면)에 위치해 있음. 높은 물가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과 유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음

[도표 2] G20 국가의 물가 상승률&경기(5개월의 변화): 유로존 위험 부각 (단위: %p, pt)

 * 자료: Bloomberg

(*1) G20 중 터키 제외 (터키 2021년 평균 대비 물가 상승률 64%p로 전체 왜곡)

(*2) 2022년 5월 말 대비 경기 상황이 좋아진 국가는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이며 물가

가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는 러시아, 브라질임

(*3) 글로벌로 가장 심각한 지역은 유로존임(터키 포함)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 보임

(*4) 한국의 경우는 물가의 오름폭은 크지 않으나 경기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2022년 10월 2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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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빠른 긴축 등을 생각하면 경기 침체는 길고 깊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레버리지 관련 지표를 

보면 다른 형태의 경기 침체(금융위기 없는 경기 침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나마 다행스러움

• 레버리지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높아진 금리에 버틸 체력이 있다는 뜻임.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음에도 아직 주요 국가의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 데는(미국, 유럽 등) 민간의 낮은 

부채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예외로 가계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대표적 국가라는 점이 부담임. 다만 국가

부채 측면에서는 이와 반대임

• 중국의 GDP 대비 대외부채는 2010년 한 자릿수대에서 15%로, 한국의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도 20%

대에서 35% 수준으로 높아졌음.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부채 부담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

준임 

• 아울러 순대외금융자산이 플러스를 기록 중인, 즉 해외에 자산을 보유 중인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의 

경우 해외부채가 늘어나는 동시에 해외 자산도 늘어난 만큼 건전성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도표 3] 국가별 건전성 위치: 순대외금융자산과 대외부채 (단위: %)

 * 자료: CEIC, 삼일PwC경영연구원

(*1) 2021년 말 기준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함으로써 

우리(기업 및 가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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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부진의 원인: 글로벌이 직면한 다양한 Shock  

□	2022년 들어 팬데믹 완화에 대한 기대로 경제활동이 재개(리오프닝)되면서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을 보이는 듯했음. 하지만 2월 말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속에 공급망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주요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게 됨.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고 있음

□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는 예상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등 통화긴축 강도가 강화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금

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주고 있음

□	더불어 8월 이후 킹 달러 현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과거에는 수출 경쟁력 등 자국 경제를 위해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환율 전쟁을 벌였던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달러 초강세에 따른 비자발적인 환율 전쟁이 나타나고 있음

•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사이클에 따른 주요국과의 통화정책 차별화 심화, 유럽 에너지 리스크 및 중국 

경기 부진, 거기에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글로벌 부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분위기로 최소

한 연말 또는 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내년 초까지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도표 4] 글로벌 Shock 현황 및 추가 발생 가능 리스크

*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2021년

엔데믹

기대

팬데믹 약화

(리오프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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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글로벌 경기 하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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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의 파급 경로 (영향) 

□	COVID-19 팬데믹에서 시작된 글로벌 리스크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긴축정책)으로 인한 스태그

플레이션 우려와 더불어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의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격 변

동성 확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음

□	이번 국면에서의 글로벌 리스크는 너무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임. 경기 및 경기 외적 리스크가 

산재되어 있어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많기 때문임 

□	현재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하여 추가 발생 가능한 파급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도표 5] 산재된 글로벌 리스크의 파급 경로

*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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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기타 경기 친화적 정책 카드의 부재(정책 여력 제한), 북한 도발 리스크 잠재

에너지·곡물 위기

⇢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부동산, 주식) 하락

기업 이자 지급

부담 증가

BoK, 통화긴축

금리 상승

가계부채 상환능력

저하

가계부채 누증

(주택자금수요)

외국인 자금이탈로

자본수지 적자 가능성

원·달러 환율 급등 

(원화 약세)

민간 저축

감소

무역수지·경상수지

적자 확대

원가 상승

경제 주체로의 영향

시중 현금 유동성

악화

수요 둔화 

⇢ 가격 전가 어려움

달러화 자금 조달난 등

외화 유동성 문제 발생

기업 실적 악화

(이익 감소)

가계 및 중소기업

부실 우려

자금시장 경색 + 기업가치(주가) 하락

경기침체

지속 우려 

고용 악화

(소비 악순환 발생)

금융기관 건정성 

리스크 부각

글로벌 경기 둔화

소비 둔화

(가계 실질 구매력 위축)

정부지원 축소

(재정 축소)

+ 

통화 긴축 가속화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공급망 재편

글로벌 교역량 감소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인 부양비 증가

경제 비효율성 증대

•저비용 ⇢ 고비용 구조

•경제 블록화 심화

자국 중심 주의 확산

(경제 블록화)

중국

Zero 코로나 정책

인구 구조 리스크

(글로벌 고령화

가속화)

미·중 무역 갈등

(Deglobalization)

인플레이션

강달러

지정학적 리스크

유동성 축소

투자 감소소비 감소

저금리 장기화 ⇢ 자산 가격 버블 상태

원화 약세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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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글로벌 불확실성 下의 경제주체들의 대응 방안

□	현재 경기 상황은 둔화에서 하강 국면 진입 기정사실화

•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7월 고점 이후 15개월 하락 국면 지속 중임. 과거 경기 하락 국면(4개 구간)을 살펴

보면, 하강은 평균 22개월 지속되었음

⇢ 경기 하강 국면 최소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듯

[도표 6]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으로 본 경제 상황

*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	또한 연준의 긴축 횡보는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게다가 글로벌 경

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기업 실적 하향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아직까지는 그나마 고용이 양호한 상태

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주요 기업들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높아진 금

리, 임금 상승, 원가 부담 등을 고려시 기업의 고용환경이 나빠지게 됨. 이러한 고용환경은 소비 둔화

를 초래하고 이는 기업의 이익을 나빠지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단기 자금시장도 불안요인임. 기업 실적 하향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회사채 스프레드는 확대되

고 있음. 특히 단기 달러 자금 조달 환경을 보여주는 달러 스왑 베이시스도 하락하면서 역외에서의 

달러 조달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과거 금융위기 상황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불

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이럴 경우 경제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저성장-고물가)

Stagflation

2022.2H

Inflationary Boom

(고성장-고물가)

2022.1H

Deflationary Bust

(저성장-저물가)

2023.1H

Dis-Inflationary Bloom

(고성장-저물가)

Rising Inflation

Accelerating 
growth

Slowing 
growth

Slowing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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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최대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국면 

• 다만 유동성이 여유가 있다면 Valuation이 낮아진 성장 동력 업종으로의 진출 기회

• 그렇다면 어떤 분야로 비즈니스를 전개할 것인가

① 정부가 직접 투자 확대하는 분야 (B2G 투자)

② 정부가 투자를 유도하는 분야 (정부에 의한 B2B 투자)에서 기회가 생길 것

③ 탈세계화의 주도권 확보 조건은 ‘기술 우위’에 있는 첨단 기술 분야로, 모든 국가들의 중복 투자 발생 

가능성 높음 (과학기술 및 에너지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

* 글로벌 테마: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포함),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등  

* 2023년, DARPA에서 대규모 신규 예산 편성된 분야: 반도체(패키징)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미국 과학기술정책 청사진 제시 보고서 작성)

* 글로벌 기술 우위로 경제 패권 잡기 위한 경쟁 분야: 우주, 사이버 보안, AI, 5G 등

* 미국 IRA에 따른 세제혜택 발생 분야: 전기차(2차 전지), 태양광·풍력·수소

* 사우디 등의 투자 가능 분야: 수소·원전

[도표 7] 2023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단위: 조 원, 배)

구분
2017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2017~2022년 

CAGR

2023년

증감률

총지출 400.5 607.7 639.0 8.7 5.2

보건·복지·고용 129.5 217.7 226.6 10.9 4.1

일반·지방행정 63.3 98.1 111.7 9.2 13.9

교육 57.4 84.2 96.1 8.0 14.1

국방 39.0 54.6 57.1 7.0 4.6

R&D 19.5 29.8 30.7 8.9 3.0

SOC 22.1 28.0 25.1 4.8 -10.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31.3 25.0 14.4 -20.1

농림수산식품 19.6 23.7 24.2 3.9 2.1

공공 안전 18.1 22.3 22.9 4.3 2.7

환경 6.9 11.9 12.4 11.5 4.2

문화·체육·관광 6.9 9.1 8.5 5.7 -6.6

외교·통일 4.6 6.0 6.0 5.5 0.0

    * 자료: 기획재정부

(*1)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하락.

SOC, 중소기업, 문화·체육·관광은 감소 전환. 교육 예산만 8.0%에서 14.1%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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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국내 주요 기업의 투자 계획 분야

구분 투자 계획

삼성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해외 M&A

SK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디지털

LG 배터리, 인공지능 및 데이터, 바이오, 친환경

현대차 내연기관차, 전동화 및 친환경, 로보틱스, UAM

포스코 철강, 친환경 미래 소재, 친환경 인프라

한화 신재생 에너지, 방산 및 우주항공

롯데 렌탈, 케미칼(수소 및 전자소재), 헬스&웰니스, 리사이클, 화학, 식품·유통·호텔

현대중공업 인프라 구축, 친환경 R&D, 제약·바이오(신사업 진출), 디지털

GS 에너지(SMR, 친환경 에너지, 유통·서비스, 건설·인프라

신세계 On&Off line 유통, 테마파크 등 복합 개발 사업, 신사업 발굴(헬스케어 및 콘텐츠)

CJ 식문화(콘텐츠, K-푸드), 플랫폼(물류·커머스), 웰니스&지속가능성 분야(미래형 신소재 투자)

두산 에너지(SMR, 수소 등), 신사업 발굴(반도체, 협동 로봇, 드론 등)

    * 자료: 언론기사



10    Samil PwC

개인

• 개인의 경우라면, 안정적인 수입원(근로소득)을 확보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기회를 탐색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임

[도표 9] 자산별 투자의견

구분 의견 내용

주식 비중 축소 유지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방어 관점 접근)

채권 비중 확대 경기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정점 기대

리츠 비중 축소 부동산 실물發 악재 발생 가능성

원자재 중립
경기둔화와 공급 차질 리스크 사이의 경합.

다만, 에너지 및 식량 안보 부각으로 에너지와 농산물은 양호

    * 자료: 언론기사

• (자금시장 측면)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달러를 중심으로 한 유동성 확보와 단기채 투자가 필요

해 보임. 하지만 달러 수요 확대와 국채금리 추가 상승 여력의 제한 가능성을 고려하면 미국 장기채에 대

한 관심을 확대할 시점

• (경기 측면) 하강 국면에서는 통상 미국채와 금으로 대표되는 안전자산의 자산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

로 나타남. 당분간 경기 하강 국면 지속에 따라 안전자산 중심의 투자가 바람직할 듯 

[도표 10] 경기국면에 따른 평균 자산수익률 (단위: %)

* 자료: Bloomberg

평균수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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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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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강 상승 둔화

주식 금 원자재 미국채 리츠 인프라

100pt

OECD Total C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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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측면) 실질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실물 자산(리츠, 인프라, 금, 원자재 등) 중에서 리츠와 인프라(정부 

경기 방어 투자 중심)가 상대적으로 자산 매력도가 높음. 다만 현재와 같이 부동산發 불확실성이 높은 구

간에서는 자산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 역시 높음

[도표 11] 분기별 주요 자산군의 성과 (단위: %)

* 자료: Bloomberg

⇢ 따라서 현재와 같은 복합적 리스크가 산재 시에는 선별적인 안전자산으로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

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채권(미국채, 국채 및 우량 채권) ⇢ 원자재(금, 에너지, 곡물 위주) ⇢ 현금

⇢ 리츠(물가 연동 계약구조를 가진 리츠로 선별적 투자) ⇢ 주식(당분간 보수적 접근)

신흥주식 미국 제외 국채글로벌 리츠 글로벌 회사채원자재 미국 국채선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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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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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Q 2021. 1Q 2021. 2Q 2021. 3Q 2021. 4Q 2022. 1Q 2022. 2Q 2022. 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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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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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1. 글로벌 제조사, ‘탈(脫)플라스틱’ 선언 E

글로벌 주요 제조업인 소니, 애플 등이 자사 제품의 포장재로 더 이상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글로벌 기업들은 왜 ‘탈플라스틱’ 선언을 발표하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시대’의 선두

주자인 EU는 2021년부터 재활용 불가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 

세(Plastic Tax)를 도입하였고,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생산 촉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을 위한 

플라스틱 감축 관련 규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이후 본격화될 ‘탈플라스틱 시대’를 준비하며, 국가별 플라스틱 규제 및 규범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

기에 기업들은 경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업들의 ‘탈플라스틱’ 정책은 어떠한가요?   

최근 일본 전자 업체로는 처음으로 소니가 ‘탈플라스틱’을 선언, 내년부터 제품 포장재에 플라스틱을 사용하

지 않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이어폰 등 소형 제품부터 적용 후, TV 등 대형 제품으로 범위를 

늘려 갈 계획이며, 종이와 대나무 등으로 만든 신소재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애플은 주요 상품 포장

재에서 플라스틱 비중을 4% 줄였고, 2025년까지 모든 상품 포장재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획

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오명을 가진 ‘코카콜라’의 경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행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사에게 불리한 정보일지라도 버진 플라스틱(*1)과 PCR(*2) 플라스틱 생산량과 감축 목표 

검증 현황을 모두 공개해 ‘보고의 투명성’을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을 위한 출발이자 순환경제의 시작이라는 

데에 집중한 것입니다. 

(*1)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2)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만든 플라스틱  

국내외 ESG 동향 

 ESG 

E  Environmental S  Social G  Governanc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66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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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주요 글로벌 기업의 탈플라스틱 정책 현황

소니 

•	종이, 대나무 등 신소재 플라스틱으로 대체 

•	소형 제품(스마트폰, 이어폰 등) 포장재부터 플라스틱 비사용 적용(2023년)

⇢ 대형(TV 등) 제품으로 범위 확대 

애플
•	주요 상품 포장재에서 플라스틱 비중 4% 감소 

•	2025년까지 모든 상품 포장재에서 플라스틱 비사용 

코카콜라 •	플라스틱 생산량과 감축 목표 검증 현황을 모두 공개하여 ‘보고의 투명성’ 강화 

   

한편, 국내 기업도 플라스틱 감축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 정책 또한 재정비될 추세입니다. 세계자연기금

(WWF)의 ‘임팩트 보고서(imPACT Report)̓에 따르면, 플라스틱 감축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국내 9개 기업이  

지난 1년 동안 전년 대비 5,120여 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달 정부는 ‘전 주기 탈플

라스틱 대책안’을 발표하여 ‘탈플라스틱 시대’로의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도표 2] 국내 주요 식음료, 화장품, 숙박, 금융사 등 9개 기업의 플라스틱 감축 현황 (단위: 개)

병

14,655,659

라벨

696,986,400

컵

4,400,000

뚜껑

4,000,000

빨대

1,077,00

칫솔

98,214,286

빗

34,550,000

스파츌라

580

수저

343,683,654

물티슈

9,737,878

케이스

522,129

봉투

20,000,000

테이프

601,089

아이스팩

118,560

보냉백

6,334,950

완충재

1,895,789

기타

12,100 

총 5,120톤 감축

* 자료: WWF  「임팩트 보고서(imPACT Report)」, PwC      

관련 기사 보러가기 (Click)

• 애플·소니 등 글로벌 제조사, ‘탈플라스틱ʼ 천명 - 전자신문 (2022. 11. 8.)

• 코카콜라 그린워싱 논란이 부러운 까닭 (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2022. 11. 13.)

2. ‘국제 메탄 서약’ 서명국 150여 개로 증가 E

지난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 COP27에서 ‘국제 메탄 서약’의 서명국이 15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국제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시키겠

다는 목표로 지난해 COP26에서 발족되었습니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10260817001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1026081700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727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7270
https://www.wwfkorea.or.kr/data/file/korean_report/1794572195_AMvyGXO6_53845cd1a90cfaf02727e1dc8b3322b0dd53647d.pdf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30/0003057435?date=202211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488663252539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globalmethanepled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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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는 왜 메탄 감축에 주목하는 걸까요?       

메탄은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 지수*가 CO2 보다 25배 큰 물질입니다. 지난해 8월 승인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6차 평가 보고서는 ‘메탄이 전체 지구온난화에 30%가량 기여

해 기온을 0.5℃ 상승시킨 주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발표된 유엔 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메탄 평가 보고서는 ‘인위적 활동에 따른 메탄 배출량을 45%(연 1억 8천만 톤) 줄이면 2040년까지 지구 온

도 상승폭 중 0.3℃가량을 줄일 수 있다ʼ고 예측하였습니다. 

*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각각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 

GWP가 25인 메탄은 이산화탄소 보다 25배 높은 온난화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 한국의 메탄 감축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메탄 총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800만 톤(CO2 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차지합니다. 메탄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산업군은 농축수산(43.6%), 폐기물(30.8%), 에너지(22.5%) 순입니다. 

국제 메탄 서약 목표 달성에 맞춰,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9.7% 감축할 계획

입니다. 이번 COP27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제 메탄 서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재

약속해, 국내 메탄 다배출 기업의 감축 이행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메탄 감축에 의지를 보

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OGCI(Oil and Gas Climate Initiative)* 회원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

량을 2030년까지 제로(0)에 가깝게 줄이겠다고 지난 3월 선언한 바 있습니다. 

* 에너지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4년 설립됐으며, 전 세계 석유·가스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12개 석유·가스 

글로벌 회원사로 구성

[도표 3] 인위적 활동에 의한 6대 온실가스 비교

지구온난화지수

(GWP)

대기 중 체류 기간

(년)

전체 온실가스 중

대기 배출 비율

이산화탄소(CO2) 1 100~300 76%

메탄(CH4) 21~25 12 16%

이산화질소(N2O) 298 114 6%

수소불화탄소(HFCS) 675~14,800 4.9~270

2%과불화탄소(PFCS) 7,390~12,200 10,000~50,000

육불화황(SF6) 22,800 3,200

* 자료: 기상청 「기후변화감시 용어해설집」,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관련 기사 보러가기 (Click)

• ‘국제 메탄 서약ʼ 서명국 150여 개로 늘어…중국은 끝내 불참 - 한국경제 (2022. 11. 18.)

https://www.unep.org/resources/report/global-methane-assessment-benefits-and-costs-mitigating-methane-emissions
https://www.unep.org/resources/report/global-methane-assessment-benefits-and-costs-mitigating-methane-emissions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4722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4722
https://www.ogci.com/
http://www.climate.go.kr/home/download/180110.pdf
https://www.epa.gov/ghgemissions/global-greenhouse-gas-emissions-data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118756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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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다양성 보존, ESG 경영 전략에 고려 필요 E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가 개최됩니다.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는 무엇인가요?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세계

3대 환경협약*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정책과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년마다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 총회를 개최합니다.     

*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물다양성협약(CBD)  

□ 생물다양성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생물다양성은 지구에 있는 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

난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이 인간의 활동(산업화, 도시화, 

환경오염, 밀렵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생물다양성 감소는 기업의 

활동, 그리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세계자연기금(WWF)의 ‘지구생명보고서 2022(Living Planet Report 2022)’에 따르면, 1970년 이후 2018년까지 50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69% 감소

[도표 7] 생물다양성의 정의

 * 자료: 환경부, PwC

□ 생물다양성과 기업의 활동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생물다양성은 기업 활동과 쌍방향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업의 다양한 활동(원재료 조달, 토지와 에너지 

사용, 유통 및 투자 등)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을 이

용해 제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생물 자원에 높은 의존도를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화학 분야에서는 신

규 사업장 설립 및 신규 사업 추진 시 지역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특히, 제약, 화장품, 식음료 산업군에서는 생물 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부산물이나 추출물을 이용하여 제

품을 만들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한 산업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기업과 생물 다양성 플랫폼; 환경부 ‘기업의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

라인’, 2018. 8. 24.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유전자(Gene)의 다양성종(Species)의 다양성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1&seq=180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0787854377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078785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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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생물다양성 및 기업의 활동 간의 관계

□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 기준이 있나요?   

지난해 6월, 생물 다양성 손실이 곧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국제사회는 주요 국제

기구*가 설립을 지원하고, 기업·금융기관, 주요 정부(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기관이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테스크포스’

를 공식 출범시켰고, 내년 9월에 보고 프레임워크를 발표 후 ISSB가 추진 중인 통합 ESG 공시안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 유엔개발계획(UNDP)·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세계자연기금(WWF) 등

관련 기사 보러가기 (Click)

• 12월 캐나다서 COP15 개최…생물다양성의 ‘파리협정’ 나올까 - 뉴스트리 (2022. 11. 1.)

•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7일 개막, 공시 의무화 가능성에 국내 기업도 촉각 - 비즈니스 포스트

(2022. 12. 4.)

4. 정부, 예방 강조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S

정부는 2026년까지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o(퍼밀리어드, 1만 명 당 비

율)로 감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 임금근로자 수 1만 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하며, 계산식은 (사망자 수 / 임금근로자 수) × 10,000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828명(0.43‰o)으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습

니다.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고자,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등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

화해왔지만 산재 사고 사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처벌보다는 예방을 통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사망사고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의 활동생물다양성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080842522238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0808425222380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210310003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764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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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9]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 및 선진국 비교 현황 (단위: 명, ‰0)

우리나라 사고사망 현황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

□ 로드맵은 어떤 내용이며,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은 2023년부터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조직, 프로세스,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하여 평가가 미흡한 기업은 엄중하게 처벌하는 반면, 

충실히 수행한 기업은 구형·양형 판결 시 노력 사항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기업별 산업안전 관련 사항

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고 ESG 평가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산업안전 등 ESG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Click)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 정책브리핑 (2022. 11. 30.)

•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ʼ 발표 - 고용노동부 (2022. 11. 30.)

2017 2018 2019 2020 2021

964 971

855
882

828

0.52 0.51
0.46 0.46 0.43

한국

(2021)

독일

(2020)

영국

(2018)

일본

(2021)

미국

(2019)

OECD

평균

0.43

0.07 0.08
0.15

0.35

0.29

사고사망자 수 (명) 사고사망인율 (‰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903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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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상장사 이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 잡은 ESG G

최근 PwC US가 수행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미국 주요 상장사의 이사회는 ESG에 대해 지속적으

로 높은 관심을 유지하며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사안별, 기업 규모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 PwC US는 매년 S&P 500 기업 이사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수행하며, 이사회의 주요 동향과 시사점을 소개하고 있다.

□ 환경 관련 이사회 전문성 제고 필요   

과반의 이사회가 ESG를 정기 안건으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경 이슈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

로 낮았습니다. 인재와 기업문화, 다양성과 포용성,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이사는 

90%를 상회한 반면, 탄소 배출량, 기후 위험과 기업의 전략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이사는 각각 56%, 

63%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도표 4] 

■ 이사들은 ESG에 대해 확신하지만 기후는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이다.

이사회가 다음 영역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사의 비율:

 

* 자료: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 기업 규모가 클수록 ESG에 적극적으로 대응    

연 매출 100억 달러 이상 기업(대기업)의 경우 ESG 이슈가 기업 전략과 연계된다고 답한 이사 비율이 73%

에 달했지만,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중소기업)의 경우 40%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기후 변화

에 대해 논의한 비율도 대기업 72%, 중소기업 27%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ESG 영역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감독 역할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내부통제·프로세스 

기후 위험·전략

탄소 배출량 

65%

63%

56%

인재와 기업문화 

다양성과 포용성 노력 

개인정보 보호·사이버 보안 

전반적인 ESG 전략 

92%

90%

9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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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 

■ 이사회 시간

대기업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다:

■ 이사회·기업 프로세스에 통합

대기업의 이사들은 ESG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자료: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관련 원문 보러가기 (Click)

• 「거버넌스 포커스 Vol.19」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6. EU 이사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최종 채택 E  S  G

 유럽연합(EU)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U 이사회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11월 28일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 CSRD란 무엇인가요?      

EU의 CSRD는 기존의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대체하는 보고 지침입니다. NFRD에서 

제공되는 비재무 정보가 비교가능성, 신뢰성, 연관성이 부족하며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계속되자, EU 집행위는 2021년 4월 이를 보완할 CSRD(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CSRD가 최종 적

용되면 NFRD 의무 공시 기업보다 4배 많은 약 5만 개 기업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CSRD

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정보는 독립적인 외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후 변화
72%

27%

대기업

(연 매출 100억 달러 이상) 이사

중소기업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이사

ESG는 이사회의 ERM 

논의 중 일부이다.

ESG는 기업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ESG는 이사회의 정기적인 

안건에 포함된다.

79%
48%

40%

30%

73%

69%

https://www.pwc.com/kr/ko/insights/insight-research/sgc-accg_vol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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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침에 적용 받는 기업의 기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EU 역내 상장사와 3개 조건(종업원 250명 이상,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상)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비상장 대기업에게 CSRD가 적용됩니다. 또한, 비 EU 기업도 1억 5천만 유로

의 연매출을 EU 역내에서 창출하고, EU에 최소한 하나의 자회사 또는 Branch를 보유한 경우 CSRD를 적용 

받게 됩니다. 

[도표 6] CSRD 적용 범위

EU 기업 

•	EU 역내 상장 기업

•	EU 역내 비상장 대기업(아래 조건 중 2가지 이상 해당);

- 총자산 규모 2천만 유로 이상

- 연간 총매출 4천만 유로 이상

- 평균 직원 수 250명 이상  

비 EU 기업

•	EU 역내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

•	EU 내 최소 하나의 자회사(상장 또는 비상장 대기업) 또는 Branch(연 매출 4천만 유로 이상)

가 있는 기업

* 자료: European Council, Council gives final green light to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CSRD 이행을 위한 공시 기준이 있나요? 

지난 11월 16일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은 CSRD 지침에 따라 ESRS(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를 최

종 승인하였습니다. 더불어, 3대 공시 기준 제정 기관 중 하나인 ISSB 또한 EU의 공시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 

즉, 각 공시 기준의 연계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CSRD 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NFRD에 따라 공시하

는 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2025년부터 공시해야 하며, 그 외 대기업은 2026년부터 공시해야 합니

다. 기준에 부합되는 비 EU 기업은 2029년부터 CSRD에 따른 공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 국내 기업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CSRD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다양한 지속가능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CSRD가 EU 역내 기업뿐 아니라 역외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기에 국내 기업도 관심을 

갖고 관련 사항을 미리 대비해 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Click)

• Council gives final green light to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European Council 

(2022. 11. 28.)

https://www.esgtoday.com/efrag-approves-european-sustainability-reporting-standards/
https://www.esgtoday.com/efrag-approves-european-sustainability-reporting-standards/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1/28/council-gives-final-green-light-to-corporate-sustainability-reporting-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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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번외) ESG Newsflash - COP27 Takeaways E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된 지 30년째 되는 올해, 제27차 당사국 총회(COP27)이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작년 COP26에서는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이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 국

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그야말로 경제 환경의 대전환을 맞이하였던 반면, 이번 COP27

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에너지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새로운 과제들 속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묻는 ‘기후 정의’가 주요 의제로 채

택되었기 때문입니다. 

COP26 합의 결과에 따라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 달라졌듯이, 그간의 목표들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던 

COP27 이후에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COP27의 중요한 성과 및 주요 내용    

COP27 최종 합의문과 총회에서 논의된 의제들 중 우리 기업들이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샤름 엘 셰이크 이행 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채택 

‘협상 및 계획에서 실제 이행’이라는 비전으로 가지고 시작한 이번 COP27 에서는 주요 쟁점 의제(손실과 

피해, 지구 온도 상승 허용치 등)와 관련 당사국 간 의견 차이로 당초 계획되었던 폐막일(11월 18일)을 이틀 

넘긴 11월 20일에 최종 합의문인 ‘샤름 엘 셰이크 이행 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였습니다. 

•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하는 파리협정 유지  

국가별로 기존 협의된 지구 온도 상승 허용치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으나,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기준인 

1.5도 제한 유지 

•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 유지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 감축 제안이 있었으나, 당사국 합의 도출에 실패, 

COP26 기후 협정에 명시된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 유지 

•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최종 합의

-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목적인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조성 

문제를 당사국 총회 역사상 최초 공식 의제로 채택 및 합의함. 기금 조성에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선진국의 자발성에 기초로 한다는 점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의 부재가 한계로 지적되었으며, 해당 의제는 

COP28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의 정의를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기준으로 하여 한국, 중국 등은 피해 기금 이행 

국가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경제 규모 및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감안할 시, 한국의 책임론 또한 언급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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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 지침의 일부 채택 

- 지난 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의 세부 이행 규칙이 채택됨(*1)

- ‘COP27에서는 국제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일부 기술 지침(제6.2조, 제6.4조)이 채택되었고,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을 위해 국가 초기 보고서 양식, 감축실적 등록 시스템 개발 사항, 사후 기술 

전문가 검토 지침 등을 확정하고, 청정개발체제(*2)(제6.4조)의 사업 기간 한정, 감축실적(CER)(*3) 사용 서면 

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론 및 지침은 COP28에서 논의 예정

(*1) 총 감축 목표(2억 9,100만 톤)의 12%(3,150만 톤)를 해외에서 확보하기로 했던 한국의 NDC 달성 방안으

로 인해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에 관한 조항인 제6조의 세부 이행 규칙은 중요했던 사안 

(*2) 청정개발체계(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3) 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감축시킨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 

❷ 미국, 개발도상국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권 활용 제안

• 미국, 존 케리 기후 특사는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아닌, 

탄소배출권 활용*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안 

* 탄소배출권 활용: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재생에너지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등이 재원

등을 조성하면, 해당 재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탄소 감축 실현에 기여한 만큼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발급

❸ UN, 그린워싱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 (보러가기)

• COP26에서 UN 사무총장은 기업의 ‘그린워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집단 결성을 계획.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UN고위전문가그룹(HLEG: High Level Expert Group)은 이번 COP27에서 넷

제로 달성을 약속한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조사 지침을 발표하였고,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업

이 에너지원에 투자하는 방법, 탄소배출권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된 10가지 권장 사항으로 구성  

❹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ISSB의 IFRS S2로 공시 기준 통합  

• 주요한 환경정보공개 플랫폼인 CDP가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향후 일치된 기준의 공시 데이터를 

전 세계에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ISSB의 IFRS S2(기후 공시 기준서)를 통합하겠다고 발표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high-level_expert_group_n7b.pdf?_gl=1*1qqpvk2*_ga*MTkwMTk3NTExMC4xNjY5MDc0NDAx*_ga_TK9BQL5X7Z*MTY2OTA3NDQwMS4xLjAuMTY2OTA3NDQwMS4wLj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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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국제메탄서약 가입국 증가 및 글로벌 메탄 규제 강화   

•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영국에서 열린 COP26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103개 국이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서명 

• COP27에서 약 50개 국이 추가 가입하여 150여개국이 국제메탄서약에 서명하였으나, 메탄 최대 배출국

중국·인도·러시아는 미가입

• 미국 환경보호청은 메탄 누출 방지 및 감축 위한 규칙 발표하였으며, 캐나다와 나이지리아 또한 메탄 

배출 관련 엄격한 법률 발표 

❻ 일부 국가 COP26 대비 온실감축 목표(NDC) 상향 조정 발표(EU, 호주, 튀르키예 등)    

• COP26에서 각 국가들은 2030 목표를 재검토하고, 2022년 말까지 목표치를 강화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30여개 국 제출 

• NDC 목표 상향 조정 국가 현황: EU(55%⇢ 57%), 호주(35%⇢ 43%), 멕시코(30%⇢ 35%), 튀르키예

(21%⇢ 41%), 인도네시아(29%⇢ 31.89%) 등 

• COP27 계기 첫 NDC 제출 국가: 바하마, 베트남, 안도라, 동티모르 

https://www.reuters.com/business/cop/eu-tell-un-summit-it-plans-raise-climate-target-2023-source-2022-11-15/


Samil PwC Monthly Newsletter - 2022.12    25

GAAP
회계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가상자산은 중개거래, 신사업 활용 등에 따른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으나, 새로운 분야로서 업권법, 

회계·감사지침*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

•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업 등 관계자별로 회계기준 적용(기업)이나 회계감사(감사인)상 애로가 발생하고 관련

정보 제공(이용자)도 미흡

• 국내 가상자산 매각(수익인식) 관련 논란, 테라·루나 사태, 최근 FTX의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건으로 가상

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도 점증

*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시 적용하는 지침(영업목적 보유시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음

□	이에 금감원은 기준원,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3차례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하고 가상자산 정보가 공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

 G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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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담회 논의 결과 

□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주석공시 강화 및 적용 가이드

라인 제시 등의 회계실무 지원방안 마련

가상자산 주석·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품질 제고

□	(정보이용자 측면) 가상자산 발행(매각),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 신설

(의무화)

• 회계기준서에 공시 요구사항 문단 신설 회계기준원

•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 사례를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

금융감독원

□	(회계처리 측면) 가상자산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함으로

써 기업의 회계처리를 지원 회계기준원  

• 가상자산 별도 회계기준 제정은 관련 거래의 지속적 변화·발전이 예상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입장 등

을 고려해 중장기 고려 

□	(회계감사 측면) 가상자산 감사위험을 이해하고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공인회계사회

* 감사인의 적격성 및 보유 가상자산의 실재성, 발생 사실, 완전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

3. 향후 일정   

□	금융위 협의, 공동 세미나(금감원·기준원·한공회 - 2022년 12월 28일) 등의 외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

•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은 기말 감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추진

• 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의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준서 개정 확정 즉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배포

회계기준원

주석공시 근거 신설 

회계쟁점 안내

금융감독원

주석·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공인회계사회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 배포



28    Samil PwC

 참고 1 - 가상자산 거래별 회계처리 현황 및 회계 이슈

● 가상자산은 크게 ① 개발·발행(발행사), ② 사전판매 등 매각(발행사), ③ 취득(보유자), ④ 시장거래

(가상자산거래소) 측면에서 회계처리 쟁점 발생

- 가상자산 거래별 핵심 판단사항 및 회계이슈 (요약)

①
발행

②
매각

③
보유(취득)

④
거래(거래소)

단계 핵심 판단사항 국내 현황 제기되는 회계이슈

발행

개발 가상자산의

자산화 여부

엄격한 무형자산의 자산화 요건

으로 인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액 비용처리

통상의 무형자산과 다르므로 자산

화 요건을 달리 정할 필요

(▶ 기준서 제·개정 필요)

매각

매각대금의 수익인식

을 위한 계약상 수행

의무* 완료 여부

* 수행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매각

계약상 의무 vs 백서

상 의무) 여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백서상 의무

까지 계약상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 이연

다만, 발행사의 수행의무의 범

위, 이행 정도에 대한 정보는 

공시되지 않고 있음

가상자산의 가치는 사용되는 플랫

폼의 안정화 및 활성화와 관련성

이 높으므로 백서 등의 수행의무 

파악이 매우 중요

다만, 수행의무 범위 등은 판단이 

어려우므로 발행사가 직접 주석

공시로 제공할 필요

(▶ 주석 요구사항에 반영)

보유

(취득)

재고자산(영업목적) 

또는 무형자산 분류

의 적정성 여부

중개 목적인 가상자산거래소는 

재고자산으로, 일반 기업은 주

로 무형자산으로 분류 

※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은 취득

원가 이상의 가치(평가) 상승은 

불인정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는 가상

자산은 공정가치 평가로 가치 상승 

재무제표 반영 필요

(▶ 기준서 제·개정 필요)

보유 가상자산 현황(보유 목적, 

규모 등)에 대한 주석·공시 강화

(▶ 주석 요구사항에 반영)

거래

(거래소)

고객위탁 가상자산

을 거래소 자체 자산 

·부채로 인식* 여부

* 가상자산 암호를 거래

소가 보유하고, 해킹 

등의 발생 시 거래소 

책임 범위 불명확 등

으로 인식 필요 주장

고객 위탁 가상자산은 거래소

가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

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인식 

※ IFRS는 자산의 통제권을 기준

으로 자산 인식 여부 결정

아울러, 위탁된 가상자산 수량 

및 금액에 관한 정보는 적용

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상이

가상자산의 기술적, 법적 위험과 

아울러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거

래소의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할 필

요성 제기

※ 일본(2018년 3월)과 미국(2022년 

3월)은 거래소 자산과 부채로 인식

위탁자산의 주석 정보에 대한 기준

을 일치시키고 강화할 필요

(▶ 주석 요구사항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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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가상자산 관련 주석·공시 이슈 

● 별도의 주석·공시 근거 마련 필요성

-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관련 유용한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큼   

- 또한, 주석·공시 기피 방지 등을 위해서는 주석공시 의무화*가 바람직하며, 이 경우 기준서에 주석·

공시 근거를 신설할 필요

* 기준서상 관련 근거가 없을 경우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공시만 가능

● 개발 및 발행(매각) 관련

- 플랫폼 구축 등 발행사의 의무 범위와 이행 정도에 따라 가상자산 가치나 수익 인식 등에 영향을 

미쳐 관련 정보제공이 중요  

⇢ 매각한 경우 매각 대가, 수익인식 여부 등의 정보도 제공  

- 개발사 보유 가상자산은 총 발행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유 수량(변화), 금액 등의 정보

를 추가로 공시할 필요

● 보유

- 투자자 등의 경우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목적 및 경로, 금액 규모, 시장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

● 가상자산 사업자 

- 고객 위탁 가상자산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해킹 등 발생시 법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관련 정보제공

이 필요

⇢ 위탁 가상자산의 금액, 수량 정보와 가상자산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및 영향 등을 공시 

관련된 세부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fe/bbs/NR_view.do?bbsCd=1005&bbsSeq=38350&currentPage=1&rowPerPage=10&ctgCd=&sortCds=&startDt=&endDt=&searchKey=1000&searchVal=
http://www.kasb.or.kr/fe/bbs/NR_view.do?bbsCd=1005&bbsSeq=38350&currentPage=1&rowPerPage=10&ctgCd=&sortCds=&startDt=&endDt=&searchKey=1000&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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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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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2023 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1. 배경

□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주기적지정 등 본통지가 실시(2022년 11월 11일)됨에 따라,  

금번에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1) 및 선임절차(*2)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 

선임해야 함

(*1)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등(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2023년 1월 2일까지,

그 외 외감대상회사: 2023년 2월 14일까지

(*2)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임

□	신 외감법상 주기적 지정 첫해(2019년)에 감사인이 지정된 193개 사의 지정기간(2020~2022년)  

만료로 인한 2023년 자유선임계약 체결 필요

[도표] 감사인 자유선임 관련 업무흐름도

* 자료: 금융감독원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

 GAAS 

계속 감사

•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 O

▹ 사업연도 개시 전

•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 X

▹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 보고

- 3개 사업연도 중 2, 3년 차 계약

의 경우 보고의무 없음

등록회계법인

▹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2022년 11월 기준)만 가능

감사인선임위원회 ⇢ 감사

▹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회계법인

▹ 감사반 불가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에서 선정

-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포함

초도 감사

•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

▹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1개 사업연도

▹ 감사인을 최초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

선임보고

회계법인·감사반

▹ 회계법인·감사반 모두 가능

감사

▹ 감사가 선정

- 감사가 없으면 회사가 선정하나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유한

회사는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선임

기한

사업

연도

등

감사인

자격

선정

절차

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상장회사,

YES

상장

설치미설치

미설치

비상장

NO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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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⑴ 감사인이 유의할 사항

□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 감사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 특성, 감사위험 및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문서화하여 

회사에 제시

• 감사 수임 이전뿐 아니라 감사업무 기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

감사계약 체결 관련 독립성 훼손 사례

❶ A 회계법인은 B 회사의 보험계약 기준서(IFRS 17, 2023년 시행) 도입을 위한 자문용역(재무정보 체계

의 구축)을 수행(2018년 1월~2022년 11월)하고 B 회사와 IFRS 17 적용 첫해(2023년)* 외부감사계약

을 체결하여 자기검토위협 등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

❷ C 회계법인은 D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2021년 4월~2022년 10월)하고 D 

회사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첫해(2023년)*의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검토위협 

등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

* 회사의 IFRS 17 적용 재무제표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정감사는 2023년 이전에는 없었음

⑵ 회사가 유의할 사항

□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전에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 사항을 문서화하고, 독립

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

•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 및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문서화 필요

• 감사가 종료되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 

확인 필요

감사인 선임 관련 독립성 훼손 사례

E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F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검토 시, 해당 

비감사업무가 감사업무와 병행이 금지된 업무인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비적격 감사인(F 회계법인)

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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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감사인 자유선임 절차 (외감법§10 등)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 시 외감법 등을 준수하여 감사인 선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

법인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

□	감사계약 체결이 마무리된 후, 감사인 선임 절차 및 감사계약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업무 투입시간 및 독립성 준수 여부 등 감사업무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

•	감사시간·인력·보수 

및 계획의 적정성

•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

선정 기준과 절차 마련

•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

•	회의 내용 문서화

외부감사인 선정

•	주주에 대한 보고

•	증선위 보고

(전자 방식)

감사인 선임보고

•	감사보고서 제출 후

•	감사보수, 시간, 인력

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확인

사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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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22년 12월 5일) 통과

1. 개요

□	정무위원회는 12월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소규모(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2. 개정안 주요 개요

□	(현행) 개정 전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게도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 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받아야 암

□	(개정)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됨. 다만, 외부감사인

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동일하게 받아야 함

□	(기대 효과) 중소기업들의 회계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과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 비용 절감이 예상됨

3. 향후 일정

□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금년 중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임

□	정부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관리 의무를 보다 내실 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를 통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갈 계획임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의무 강화(공시서식 상세화)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성과를 회계감리제재에 반영 ⇢ 외감 규정 개정안 마련 및 규정 변경 예고(금년 중)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금융감독원)

 G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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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2022. 12.)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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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무뉴스

 TAX 

국세청, 상호합의체결 현황 발표

국세청은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금년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

(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 방법 사전 승인) 430건을 해결하였다고 11월 20일 발표함.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상호합의 처리실적은 총 190건이며, 평균 처리기간은 37개월임.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

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임. 또한 국세청은 조세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정상가격 방법 사전 승인 제도를 활

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2022년 10월 동안 정상가격 방법 사전 승인 처리실적은 240건으로, 연

평균 처리실적은 49.7건임. 과세당국 간 합의된 정상가격 방법 사전 승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

는 일정기간 양국 모두에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최근 5년 납세자는 정상가격 방법 사전 

승인 제도를 통해 평균 6년 4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함

국세청,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11월 23일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 혐의 조사대상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이번 역외탈세 혐의 조사대상자 53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해외

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

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 ②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 제공한 탈세혐의자; ③ COVID-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 이번 

조사대상자의 특징은 단순히 역외거래의 은밀성에 기반한 기존 탈세수법과 달리, 사업구조를 실질과 다

르게 꾸며놓고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한 사례들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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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추진  

정부는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개선 방안에 다르면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

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

지 65.5%로 감소함.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임. 정부는 주택 보유세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

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음.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

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함

신규 발효 협정: 한 -캄보디아, 한 -이스라엘 FTA 및 한 -인도네시아 CEPA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12월 1일 발효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힘.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기 발효한 싱가포르·베트남과의 양자 FTA, 한-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COVID-19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

받고 있음   

한-이스라엘 FTA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체결한 FTA로서,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통해 시장접근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또한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반도체·전자·통신 등 첨단장비 수입

선 다변화, 벤처·스타트업 포함 양국 기업 간 첨단기술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음

* 관세철폐율(%): (품목수 기준) 한국 95.2, 이스라엘 95.1, (수입액 기준) 한국 99.9, 이스라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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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무예규판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 기업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 중소기업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조특령 §2 ②)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중기령 §3 

① 2호ㆍ별표 1ㆍ별표 2, 이하 ‘중기령’)의 개정이라는 기업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조특령 §2 ⑤)

이번 심판례의 쟁점은 중기령 개정 전 2014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청구법인이 중기령이 개정된 

2015사업연도에 개정된 중기령의 중소기업 요건과 개정 전의 중기령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

하지 못한 경우, 중기령 개정에 의한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해 이번 심판례는 중기령 개정에 의한 유예기간 규정은 중기령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중기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서

면-2020-법인-5279, 2021. 2. 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 8. 18.), 개정 전 중기령에 의

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법인은 중기령의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중기령 개정에 의한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함 (조심2022중6459, 2022. 

11. 2.)

즉, 이번 심판례는 중기령 개정 전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중기령 개정 전의 중소기업 요건을 여전

히 충족하면서 개정된 중기령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중기령 개정이라는 불가피한 요인이 없었다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

었던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유예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결정으로 이해됨

따라서, 중기령 개정에 의한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개정 전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

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개정된 중기령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을 

가지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중기령 개정에 의한 

유예기간 규정은 개정된 중기령이 시행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므로, 개정된 중기령이 시행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서

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2019. 12. 9.)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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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간주 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사후관리 사유 위배 시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은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

으로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법법 §44 ②) 또는 적격 간주 합병(법법 §44 ③)에 따라 양수한 사업용 재산

을 2024년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사유(법법 §44의 3 ③ 각 호, 이하 ‘사후관리 사유’)를 위배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특법 §57의 2 ① 및 지특령 §28의 2 ①). 한편, 법인세법은 적격합병 또는 적격 간주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사후관리 사유를 위배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중단하되, 적격 간주 합병에 대해서

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위배하더라도 과세특례 중단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

하고 있음(법법 §44의 3 ①, ③) 

참고로, 적격 간주 합병이란 적격합병 요건(법법 §44 ②)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 완전모자법인 간 합병 또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 간 합병을 말함 (법법 §44 ③)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법인세법상 과세특례 중단 대상이 아닌 적격 간주 합병에 따라 취득한 사업

용 재산에 대해 합병법인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사후관리 사유를 위배한 경우 지특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임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인세법상 과세특례가 중단되지 않는 적격 간주 합병이라 하더라도 사후관리 사

유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지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이는 지특법에

서 법인세법과 달리 경감 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합병의 유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지특법상 추징사유도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3항 전체가 

아닌 같은 항 각 호의 사후관리 사유만을 인용하고 있음을 고려한 해석으로 판단됨 (법제처22-0398, 

2022. 11. 9.)

따라서, 적격 간주 합병에 따른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후관리 사유(법법 §44의 3 ③ 각 호)

를 위배한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의 중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특법

상으로는 경감 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은 행정안

전부와 조세심판원도 유사한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특례제도과-697, 

2021. 3. 23., 조심2017지0241,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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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X
내부회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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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X
내부회계관리제도

K-SOX 동향

 K-SOX 

금융감독원 「2022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022년 12월 7일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2년도 K-IFRS 제·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를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22년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설명과 국제회계기준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③ 질의

회신 사례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집행사례와 ④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 중 ① 2022년 개정된 기준서 및 ③ 질의회신 사례는 회사의 회계정책 업데이트와 관련된 

내부통제절차와 연관되어 활용 가능하며,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관련 동향 파악과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된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ss.or.kr)

업무자료 ▹ 회계 ▹ 자료실 ▹ 교육·참고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 발표 

2022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를 통해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한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에 대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수차례의 TF」 논의를 통해,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 권한을 가진 대표

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의견

을 모았으며, 그 결과 구체적으로 아래 기재한 3가지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① (대표이사) 사고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과 ⇢ 총괄적 책임

② (이사회)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 감독 ⇢ 관리의무 실효성 제고

③ (담당 임원)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부문별 책임구조 확립

금번 제도 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

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향후 TF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 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보도하였습니다.

*�� 관련된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알림마당 ▹ 보도자료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52/list.do?menuNo=200669
https://www.fsc.go.kr/no010101/79001?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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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 개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1월 18일 미국 서부지역을 시작으로 12월 6일과 8일 각각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에서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연결재무보고 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

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PwC 네트워크와 함께 국내 대기업들의 주요 종속기업이 위

치한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와 대응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해외 

현지법인들이 지닌 궁금증과 애로사항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지속적으로 해외 현지 세미나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은 한국의 재무보고 환경 변화와 대응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대응의 과정에서 경영관리 영역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이번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2023년 이후 연결내부

회계관리제도 적용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과 그룹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하

여 추후 별도의 자료를 통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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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결산에 대비한 재무보고내부통제(K-SOX) 준비 및 유의사항

어느덧 2022년이 며칠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결산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재무제표의 신뢰성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하에서는 연차결산과 관련된 일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앞으로의 기간동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결산에 대한 점검을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분 항목 고려 사항

통제의 운영

제·개정 회계기준

적용 및 영향분석

•	당기에 신규로 적용되는 제·개정 회계기준 및 차기에 적용될 예정인

회계기준 영향분석

변화관리 및

미비점 시정 조치 

•	변화관리: 중간평가 이후 조직,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변화사항을 파악 

하기 위한 변화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

•	미비점 시정 조치: 전기에 발견된 미비점이 개선되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와 당기에 신규로 발견된 미비점의 시정 조치 계획과 이행 경과, 

그리고, 해당 미비점이 개선되어 충분한 기간 동안 설계 및 운영되었는

지에 여부에 대한 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3

특히, 전산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는 정보기술 일반통제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세스

에 내재된 자동통제, 수동통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전산시스템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며, 기존 통제의 개선이나 신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야 함

비경상거래의

파악 및 회계처리 

검토

•	비경상거래는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임. 따라서, 연차결산 

이전에 당기에 발생한 비경상거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련 회계처리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위험평가의 

중요한 과정임

•	비경상거래 파악을 위한 활동과 고려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투자심의위원회 등 회사 내의 주요 위원회에 재무책임자가 배석하여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비경상거래의 유무를 파악하고 회계처리 영향

을 검토

- 각종 의사록, 주요 계약서를 검토하여 비경상거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거래 조건을 파악

- 파악된 비경상거래의 인식, 측정, 공시 측면에 있어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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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고려 사항

결산준비 및 

이슈점검 

기중 파악된

이슈에 대한

재점검

•	외부감사인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전기 및 중간기간에 발견된 주요 수정

사항의 발생 원인과 시정 여부에 대한 점검

•	외부감사인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주요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경영진 

의사결정의 근거를 검토하고 이를 충실히 문서화. 특히 주요 회계추정치 

산정 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가정과 최근 수립된 사업계획에 포함된 

가정과의 일관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

불확실한

경제 상황 하의

고려 사항 

•	최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회계추정치 등과 관련된 결산 항목

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 

- 금리 인상:

자산 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 시 고려 사항에 포함 

- 공급망 위협:

수익성과 현금 흐름 감소, 유형자산 및 영업권 손상,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위험

- 인플레이션:

임금 인상, 노동력 부족, 비용 증가, 소비지출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재고자산 회전율 및 순실현가능가치 감소 등

- 시장 변동성:

금융자산 손상, 유동성, 차입약정 위반, 경영진의 중요한 가정의 변경

- 경기침체:

기업의 미래 운영 및 현금흐름, 자산 손상, 채무 불이행, 계속기업 가정

에 중요한 불확실성 

- 회계추정치:

향후 사업 계획 및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기업의 주요 가정 및 데이터

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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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전문가들의 Insight와 최신 업계 동향,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삼일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식 YouTube 채널 바로가기

Weekly Industry Issues 

2022년 12월 2주 (통신·미디어, IT)

삼일회계법인의

‘사회봉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컬처스튜디오 삼일

Pop-up : Ready for Connection

https://www.youtube.com/channel/UC8m8sYUApWJA4mRstt-DDYA
https://www.youtube.com/watch?v=AgrMU8iORnI
https://www.youtube.com/watch?v=X35J36oGxDw
https://www.youtube.com/watch?v=e3W_JFeI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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